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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주요 업무 사례▐ 

 

A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자가 연장ㆍ야간ㆍ
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, A재단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 
[대상판결 :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. 7. 15. 선고 2015가단26743 판결 임금 등] 

 
A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가,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에 대한 수

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,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.  

 

지평 노동팀은 피고인 A재단을 대리하여, 인턴 수련과정은 교육과 근로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턴

으로서 병원에 머무른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

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.  

 

이에 법원은,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만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실제로 한 것으로 산정하기는 부

족하고,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근무 중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있는 진료업무 수행 

시간을 산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(원고 항소 제기). 

 

[담당 변호사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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